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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ether conflict assessment, as a major tool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nflict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study deals with cases of conflict on R&D projects f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This case

is the first case that adopted confli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in

South Korea. It is also an example of resolving conflict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a neutral panel of 

experts (Reexamination Committee) after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proposed in the conflict assessment during the linkage perio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an approach 

to give neutral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would be possible, in addition

to mediation where stakeholders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r public deliberation in which 

non-interested citizens are given the right to make decisions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proposed by 

conflict assessment. Besides,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rational linkage between conflict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by consultation with key stakeholders during the 

conflict-resol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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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갈등은 공공정책 또는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상호의존적인 둘 이상의 이해관계집단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호의존성이다. 어느 한 쪽이 다

른 한 쪽에 일방적으로 의존적인 경우에 갈등은 성립

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의존성이 없어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의존성이 양방향으로 존재한다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문제, 발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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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는 문제 등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공공갈

등 사안이다. 

송전선로 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 주목을 받

은 사례는 밀양 송전탑 갈등이었다. 주민들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전력은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

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

고,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됐다. 이 

사례는 이후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는 갈등조정의 

과정 등을 거치게 되었다(Lee & Hong, 2012).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

기의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사례는 과학

기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

며, 이를 통해 공공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

히 한 상징적 사건이었다(Yun, 2018). 

이 두 사안은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인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밀

양 송전탑 갈등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전자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원자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 등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을 뿐 아니

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고민하기에 

이르렀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 

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 이처럼 과학기

술과 관련된 시설이나 결과물이 한국사회에서 공공갈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영역은 오랜 기간 

공공갈등 영역 밖에 존재했다. National Researach 

Foundation of Korea(2020)는 과학기술 연구의 목적을 

지식의 진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 반

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영역은 자체적으

로 상호작용이 치열하다. 무엇이 지식의 진보인지에 

대해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

고, 검증한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인 그들은 일

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과 용어를 써서 논쟁

한다. 또한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개념과 용어에 익숙한 동료 과학기술 연구자들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사회 

최초로 공공갈등관리의 대상이 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연구개발(R&D) 사례를 분석한다. 이 사안에 갈

등관리 관점의 접근은 왜 필요했으며, 과학기술 연구

개발 분야라는 특수성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념 개발을 한 1997년에 시작됐

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맺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여야 했으므로, 한국원자력연

구원의 연구 방향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특정 기술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이 맥락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1년에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에 진전을 보였고, 2007

년 관련 핵심 기술 개발과 규모 확대 공정 기술을 개

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사용후핵연료 일관공

정 시험시설 건설이 시작되었고, 2015년에 준공되었

다. 준공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우선 모의 연

료로 실험을 하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실험 재료를 

실제 사용후핵연료로 바꾸는 것이었다.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비

해 한국에서 실험 가능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

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다. 환경단체 등과 대전 지

역주민 등은 기술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원자력 관련 연구비가 원전 폐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 연구개발 시설의 안전성을 확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 운동을 벌였다. 

반대 운동의 초점은 주로 국회의 사용후핵연료 연

구개발 사업예산 책정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2016년 말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개발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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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 부족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미흡 등이 지

적되었고, 2017년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

용후핵연료 연구개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과거 공공갈등의 대상이 되

지 않았던 것은 상호의존성, 입장 대립, 상호작용의 세 

가지 요소에 있어서 공공갈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첫째 이해관계자 집단들 간의 상호의

존성의 측면을 보면, 그동안 특정 연구를 하는 연구자

들이 일반 시민들 또는 시민⋅환경단체 등과 연구의 

진행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상호의존적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평가받았을 뿐, 시민들 또는 시민⋅환경

단체 등의 판단이 그들의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시민들 또는 시민⋅환경단체 

등도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그들의 삶에 영향

을 미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둘째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그동안 이해관

계자 집단 간에 입장의 대립이 드물었다.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연구는 종료되기까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

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종료된 후라도 극히 일부의 연

구를 제외하고는 과학 커뮤니티 안에서만 관심을 가

졌을 뿐이다. 특정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타당한지 아

닌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 내에서 같은 분야 동료

들의 입장이 사실상 가장 중요했다. 

셋째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기존에는 연구

자들과 그 외의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드물었다. 통상

적인 공공갈등에 있어서는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이 

발생하고 때로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며 상호작용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

술 연구개발의 문제는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공갈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였다. 그에 따라 공공갈등 예

방 및 해결에 있어서 진단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갈등

영향분석이 진행되게 되었고, 진단 결과 제시된 해결

책에 기반해서 중립적 과학자 패널(재검토위원회)을 

활용한 갈등해결 절차가 이어졌다. 

그동안 갈등영향분석이 공공갈등 해결에 중요하다

는 지적도 있었고(Park, 2011), 최근 중앙부처의 경우 

실시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Yun, 2017),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

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Jeon & 

Kim, 2018; Kim, 2018). 따라서 갈등영향분석에서 제

안된 절차가 실제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과정을 분석

하는 것은 학술적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그 동안 공공갈등관리의 대상에서 

자유로웠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갈등에도 갈등영

향분석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과학기술과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에 대해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갈등영향분석 및 그 

후속 절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

서 다루는 실제 사례를 갈등영향분석 기간, 연계 기간, 

갈등해결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갈등영향분석

이 갈등해결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들과 한계에 대

해 토론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

1. 과학기술 거버넌스

과학기술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과학 지식을 생산

하고 이를 적용하는 능동적인 과학기술자들과 그 영

향을 받는 수동적인 비과학자들 간의 구분을 기본으

로 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사회적 배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

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문제의 원천도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Ju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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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란 “문명화된 방식을 통한 질서창조와 갈

등해소의 메커니즘”(Jung, 2007: 22)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과학

기술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 모델로서의 협치 시스템

을 말한다. 과학기술의 문제는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과학적 언어를 통해 소통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보다 더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되고, 시민들의 참여는 

규범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

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Arnold, et. al.(2003)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서 거

버넌스가 중요해진 배경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 한 사회 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정리

하면 다음 네 가지와 같다.

첫째, 그들은 과학과 사회가 일종의 암묵적 계약을 

맺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그 균형추가 지속적

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았다. 과학이 과거보다 더 사

회적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

으며,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과학 이외의 요소들을 고

려하는 것은 점점 당연한 일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앞에서도 사회적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했지

만, 한정된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

이 강조됨에 따라,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세

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변화되었

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지식 생산자

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했다. 

넷째, 정책과 정치의 수준과 연구개발과 혁신의 수

준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이 힘을 받

으면서,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혁신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제도적 적용으로 가장 흔히 

제시되는 것은 기술영향평가이다. 기술영향평가는 과

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

면은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이 가지는 

이익과 비용, 효용과 위험 등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갈등영향분석과 맥을 같이 한

다(Kim & Lee, 1994). 기술영향평가의 기본 취지는 과

학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정책결정과

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Jung, 2007)

2.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은 심층 인터뷰를 주로 활용하는 질

적 연구로서,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

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Yin, 2016;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5).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은 이해관계

자들을 식별하고,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도출

하며, 해당 갈등 사안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로 해

결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하여 적절

한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것을 포함한다(Susskind & 

Thomas-Larmer, 1999). 

갈등영향분석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처음 적용된 

것은 1970년대 미국으로 알려졌으며(Cormick, 1976; 

Shin, 2005),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소개되었다(Kim 

& Chae, 2009). 그 후, 고속도로 노선 선정 갈등, 국립

서울병원 현대화 갈등,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갈등 등에 적용되었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제도 개선에 초

점을 맞춘 연구와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Bean, et. al.(2007)

의 연구, Cho, et. al.(2015)의 연구, Chang, et. al.(2018)의 

연구, Jeon & Kim(2018)의 연구 등이 있다. Bean, et. 

al.(2007)은 2000년대까지의 갈등영향분석이 다소간의 

변형은 있었지만, 다분히 정형화되고, 획일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배경연구, 참여관찰, 포커스 그룹 인

터뷰,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함으로써 

갈등영향분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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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t. al.(2015)은 갈등영향분석이 10년 정도의 기

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면서, 과정과 내용이 미

국에서 개발된 원형에서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지적

하며, 일부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실효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해관계

자 집단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그

러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Chang, et. al.(2018)는 갈등영향분석의 보다 광범위

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현재는 갈

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일정 예산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인 

경우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요청한 경

우에는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Jeon & Kim(2018)은 갈등영향분석이 본래의 취지

대로 갈등 예방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

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첫째는 갈등의 특성상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는 제도적 어려움, 둘째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

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특성 또는 갈등영향분석

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예산의 활용상 어려움, 셋째는 

갈등의 예방보다는 해결을 선호하는 조직 내부의 수

용성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 외에도 갈등

영향분석 개별 사례를 다룬 연구들도 종종 발표되고 

있다.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국립서울병

원 현대화 갈등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시나

리오워크숍 방식의 해결절차를 제안한 Kim & 

Shin(2006)의 연구가 있고, Park & Park(2008)은 울진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갈등영향분석에서 산업부, 

한수원, 울진군,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

는 방식의 해결절차를 제안하였다. 

Jin & Park(2008)은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한 후, 건설 필요성, IC 

위치에 대한 이견 등 8가지 쟁점이 있다는 점과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였고, 대부분의 쟁점들

이 타협과 조정이 가능한 이익갈등으로 파악되어 대

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도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과 관련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Cho(2014)의 연구 등이 있었다.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해관계자들 간

의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

고, 만약 가능하다면 협상이나 조정 등의 과정을 설계

하게 된다. 만약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는 

갈등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면, 공론조

사, 시민배심원제 등 중립적인 다수의 제3자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설계하게 된다(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5). 물론 적어도 어느 한 당사

자의 협상 이외의 최적 대안(BATNA)이 매우 강한 것

이 밝혀진다면, 두 가지 과정 모두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본 연구는 갈등영향분석에서 갈등해결 절차를 제

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

안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 결과와 후속으로 진행된 

해결 절차를 연계해서 연구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에 주목했다. 갈등영향분석의 활용성에 주목해서 연

구 대상 사례들을 선정한 Yun(2017)의 연구에서도 후

속 절차는 간략하게 덧붙여 소개된 수준이었다. 예외

적인 연구로는 갈등영향분석부터 그 이후 연계 시기 

및 갈등조정회의 시기까지 다룬 연구(Jeon, 2019)가 있

는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회의를 연계하여 갈등

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것이었다.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진단, 연계, 

해결의 3단계가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Jeon & Kim, 

2018; Jeon, 2019)를 바탕으로, 갈등영향분석의 결과로 

조정 이외의 다른 절차가 제시된 사례를 다룬다. 특히 

해결 절차로 조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진단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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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 of analysis

제시된 조정협의체의 구성 등이 거의 그대로 채택된 

데 반해, 조정 이외의 절차가 제시된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크게 갈등영향분석 실시 시

기, 연계 시기, 갈등 해결 절차 진행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갈등영향분석 실시 시기는 2017년 9월 1일

부터 10월 31일(61일)이고, 두 방법의 연계 시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일(33일)이며, 갈

등 해결 절차 진행 시기는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

년 3월 19일(106일)이였다. 

Jeon & Kim(2018)에서 2~3개월이 지나면 이해관계

가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지

적했던 것과, Jeon(2019)의 연구에서 연계 시기가 81일 

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에서 연계 시기가 

33일이었다는 것은 진단과 해결 사이의 연계가 매우 

신속했다고 볼 수 있다. 

갈등 해결 절차의 시작은 검증 활동을 진행하고 권

고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 재검토위원들이 위촉

된 시점으로 하였고, 갈등 해결 절차의 종료일은 재검

토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일로 보았다. 

공간적으로 보면, 본 사례는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이 공존한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중앙정부기관

(과기정통부), 국회, 환경단체 등이 관련되어 있고, 지

역적 차원에서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30km연대(시민검증단)가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참여 관찰, 심층 인터뷰 및 문헌

분석이 활용되었다. 문헌분석 대상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 갈등영향분석 최종보고서, 심층인터

뷰 녹취록, 영국 CoRWM에서 발간한 방사성폐기물관

리위원회의 정부권고사항 자료, 사용후핵연료 처리기

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문헌

이 포함된다.

Ⅲ. 사례 분석

1.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개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

개발은 분리과정에 해당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개발과 소각과정에 해당하는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로 이루어져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분리 

방식에 해당하는데,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섭씨 

500~650도 정도)의 용융염 상태로 만든 다음, 전기화

학반응을 이용해 4가지 유형의 물질(임의로 A~D라고 

구분하겠다)로 분리하는 기술이다.

한 예로, 우라늄-235의 비중을 4.5%로 만든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파

이로프로세싱했다면 그로부터 분리되는 물질의 유형

은 다음 네 가지이다.

A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우라늄으로서 약 93% 정

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대부분은 우라늄-238이

고, 우라늄-235의 비중은 약 1%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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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형의 물질은 독성이 높고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긴 플루토늄과 미량의 핵물질들이다. 이를 초우라늄

원소군 또는 TRU라고 부른다. 1.6% 정도가 생성된다. 

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전용 고속로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것이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이다. 

C 유형의 물질은 소량이고 반감기가 30년 이하인 

스트론튬과 세슘이다. 이들은 0.5% 정도 생성된다. 이

들은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장기저장 후 처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D 유형의 물질은 반감기가 300년 이하

이면서 고열을 방출하지 않는 기타 핵분열 생성물로

서, 5% 정도 생성된다. 이 물질들은 직접 처분하는 방

식이 고려된다. 

처리 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후핵연료의 피

복을 벗기고 용융염 상태로 만드는 전처리 단계이다. 

두 번째는 전처리한 것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전해환

원 단계, 세 번째는 환원된 물질에서 우라늄을 주로 

얻어내는 전해정련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은 물질

에서 잔여 우라늄, 플루토늄, 그리고 미량의 핵물질들

까지 회수하는 전해제련 단계이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습식 방식의 

연구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건식 

연구의 경우에도 한국 내에서는 전처리 단계와 전해

환원 단계까지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2017). 

건식 연구가 다소나마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것

은 분리과정에서 플루토늄만을 따로 추출할 수 없어

서, 핵무기 제조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습식 방식은 수용액을 가해서 사용후핵연료

를 녹인 후 성분별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핵무기를 만

드는 데 쓰이는 순수한 플루토늄의 분리가 가능하다. 

2. 갈등 진행 과정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이었다. 2012년 10

월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재처

리 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전체 원자

력 연구개발 예산 1400억 원 중에서 750억 원이 파이

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에 투입되는 것에 반대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아가 원자력 안전을 진흥하

기 위한 연구개발과 원전 폐로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5년 대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시설에서 30km 이내에 250만 명

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6년 6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

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이미 반입한 상태이며, 이 사

용후핵연료봉들이 2017년 하반기 연구에 사용될 예정

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2016년 8월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가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에서 사용후핵연료봉 반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공개질의서

를 접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공개질의서 접수 

이틀 후 그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와 관

련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성구 주민들

이 핵재처리실험에 반대하는 수요탈핵촛불집회를 개

최했다.

2017년 1월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YMCA 등 24개 시민단체가 모인 핵재처리실험

저지 30km연대가 발족했다.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토크콘서트

를 개최했다. 

2017년 5월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뿐 아니라 

대전시도 참여해서 ‘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관들은 연구 활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안전대책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 원자력안전대

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

로 했다(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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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hip among parties 

3. 갈등영향분석

1)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쟁점 및 입장 분석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과 그들이 생각하는 쟁점 및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다. 이들은 ①연구개발의 

타당성, ②연구개발의 안전성, ③예산의 적정성을 주

요 쟁점으로 보았다. 

이들이 가졌던 입장은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

각고속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구의 안

전성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건식 공정이 습식 

공정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며, 전체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예산을 감안

할 때 투입되고 있는 연구비 수준이 무리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연구개발을 반대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및 녹생연합)

였다. 이들은 ①연구개발의 타당성, ②예산의 적정성

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이들이 

가졌던 입장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지

만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방식은 국제적

으로 실패한 기술이므로, 그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후

핵연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두 번

째 쟁점에 대해서는 원자력 기술개발 예산이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에 편중되었으며, 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연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30km연대)와 시민검증단 및 지역주민

들이었다. 이들은 ①연구개발의 타당성, ②연구개발

의 안전성, ③예산의 적정성, ④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뢰도를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이들이 가졌던 입장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피복을 벗기는 측면과 소듐 사고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연구가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

이었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적 탈핵 로드맵

과 맞지 않고, 경제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예산 투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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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라는 입장이었다.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

가 권위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

고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네 번째 이해관계자 집단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

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치권이었다. 이들은 ①갈

등해결 절차의 적절성, ②예산의 적절성을 주요 쟁점

으로 보았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이들이 가졌던 입장

은 연구개발에 대한 찬반 주장을 검토하고, 올바른 결

론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갈등영향분석 말미에 입

장을 분명히 했는데, 직전 해의 예산에 비해 30% 감액

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에 대한 국회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으며, 갈등영향분석 당시 국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이해관심사 분석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 집단이 모두 수

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입장보다 중요한 것

이 다뤄져야 하는데, Fisher, et. al.(1991)은 이를 이해

관심사(Interest)로 판단했다. 쟁점과 입장이 무엇인지

는 통상 갈등영향분석 인터뷰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해관심사의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와 분석자 모두 이해관심사

와 입장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인터뷰 대상

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심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이해관계

자 집단의 이해관심사가 무엇인지는 분석자의 추정에 

속하는 영역이다. 

갈등영향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의 이해관심사로 추정된 것은 안정적인 연구 수행, 연

구진 및 시민의 안전, 연구 성과의 도출, 연구 역량의 

축적, 기관의 발전 등이었다. 이 중에서 한국원자력연

구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역량의 축적으로 판

단됐다. 해당 연구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

업이고, 기본 개념이 복잡하기보다는 장치 구축을 통

한 운영 역량 강화 및 시행착오 최소화가 중요한 사업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사고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구 주체로서 연구진 및 시

민의 안전을 가장 큰 이해관심사로 상정할 수 있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은 모든 연

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핵심 이해관심사이

므로 특정한 연구에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

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

원의 인터뷰 대상자가, 파이로프로세싱 4단계 중 연구

원에서 진행되는 실험은 앞의 두 단계에 해당하는 전

처리와 전해환원에 국한되며, 이들 실험이 수행되는 

시설을 핫셀이라고 하는데, 두께 1미터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벽과 납유리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 및 사고 발생 시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한 점이 고려됐다. 즉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은 핫셀의 건설 과

정 등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본인들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갈등영향분석

에서 설계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해관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구개발을 반대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민단체(환

경운동연합 및 녹색연합)의 경우, 이해관심사로 추정

된 것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을 국내에서 없애는 것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었다. 

이 중에서 전국적 규모의 시민단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 것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을 국내에서 

없애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는 정

부 정책은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인데, 파이로

프로세싱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신규고속로 건설이라

고 말했다. 따라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에 예

산을 투입하지 말고, 원전해체에 대한 연구 등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물론 이

들 단체의 이해관심사에 조직의 발전, 일반적 의미의 

환경 보호 등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사안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이해관심사들의 비중은 상대적

으로 낮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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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Pro R&D Con R&D (national) Con R&D (local)

1st Accumulation of research capability National nuclear risk free Local safety

2nd Safety Leadership in environmental issues

Table 1. Major interests of parties

연구개발을 반대하는 또 다른 조직인 지역 시민단

체(30km연대)와 지역주민들의 경우, 이들의 가장 중

요한 이해관심사는 시민들의 안전으로 판단했다. 관

련된 인터뷰 대상자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정책적

인 문제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에서 진행하고, 대전 지

역 시민단체는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연

구를 진행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강조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치권의 가장 큰 이해관심

사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한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

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었다. 물론 이들 

관료 집단과 정치인들은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가치에 대한 판단,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판단 등 여러 

가지가 필요했다.

3) 바람직한 갈등해결 절차에 대한 인식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순차적 질문 중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화협

의체를 통해 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즉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사안의 핵심이 적정한 

예산 배정에 있는 만큼, 예산과 관련된 권한이 중요하

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국회 주도의 논의 등을 거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 갈등의 측면에서만 보

면 핵심적으로 충돌하는 양측은 연구를 지속해야 한

다는 입장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를 중단해야 한

다는 입장의 시민단체로 양분할 수 있지만, 이 양측이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 결론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관점이었다.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들은 갈등해결 절차에 있어

서 정부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정부가 이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

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인들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갈

등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구

체적으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평가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고 말했다”(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2017: 47). 

대전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이 사업이 연구개발 사

업이므로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결과에 대해 정

부 차원의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들은 조정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경우 

상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화 성립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4) 갈등해결 절차 협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갈등영향분석

은 4가지 절차(안)을 수립했는데, 참고로 이 중 4번째 

안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규모 간담회에서 추가적으

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첫 번째 절차안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독자적 결정 모델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의 주무부서로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자체

적으로 구성하고, 이 위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하는 연구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이었다. 가

장 단순한 방식으로서, 연구개발을 반대하는 측의 개

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식이었다. 

두 번째 절차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이 초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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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소통간담회가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었다. 소통간담회는 연구 지속

을 원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중단을 원하는 시

민단체들, 그리고 양측에서 각각 초청한 원자력 전문

가들로 구성된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자신들의 성과를 설명하고, 연구 반대 측과 

양측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이

다. 전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

지만, 갈등영향분석에서 양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따라서, 최종 판단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게 된다. 

세 번째 절차안은 중립적 전문인 중심의 배심모델

이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일

정 정도의 과학적/직업적/사회적 전문성을 가진 훈련

된 사람들로 하여금 현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이

었다. 

시민배심원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

반적인 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야로 과학계, 

시민사회계, 기타 전문직계열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

어 유기화학 교수,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활동가, 회계

사 등이 이러한 제3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검토 대상인 연구성과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출하고, 연구 지속측이나 연구중단측에서 원할 경

우 성과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

로 제안되었다. 

첫 번째 절차안과 가장 큰 차이는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직접 제3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이 전문기관에서는 단수로 후보를 추

천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3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연구 지속 및 연구 중단 측에서 각각 1명씩 배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30명의 

전문가 또는 활동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규모는 

통상적인 시민배심원제에서 배심원들의 규모보다 조

금 큰 수준이다. 

위와 같이 도출된 세 가지 절차안은 한국원자력연

구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고,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

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서는 두 명이 참석했

는데, 한 명은 세 번째 안이 좋지만 두 번째 안도 가능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한 명은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 모두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도 두 명이 참석했는데, 한 명은 두 

번째 안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한 

명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표명했다.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압도적인 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갈등영향분석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바람직하

다는 점, 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다는 점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가 존재한

다고 보고, 두 번째 안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네 

번째 안을 제시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의 동

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 네 번째 절차안은 이해

관계자들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모델이었

다. 4회 정도 소통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이때 참여하는 원자력 전문가는 연구 진행

측, 연구 중단측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 기존안들과 차이가 

있다. 

4. 갈등영향분석과 갈등해결의 연계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시되는 절차는 크게 협상⋅조

정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와 공

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사

실상 결정권을 주지 않는 방식이 있다. 본 사안은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 지원 지속 또는 중단이 가장 큰 쟁점

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양 측

이 존재했다. 다만 결정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에 있었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정부와 국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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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러한 법적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 

국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수시배정

으로 편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가 재검토

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결정했고(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1),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위원 구성 등에 대해 

국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통과 전문가 재검증이라는 큰 틀은 

유지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수

정⋅보완되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뢰를 

받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추진하고, 연구개발에 대

해 검증을 하기 위해 재검토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

다. 재검토위원회는 연구개발이라는 분야에 대해 기본

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지만 원자

력 분야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5

명의 교수와 2명의 국책기관 연구원이었는데, 교수들

의 전공은 기계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화학, 물리학, 신

소재공학이었고, 연구원들의 소속은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었다. 재검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

재단 원자력팀이 실무지원단으로 지정되었다. 

연계시기의 중요성은 그간 일부 예외(Jeon, 2019)를 

제외하고는 간과되었으며, 연계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무엇인지

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Jeon(2019)의 연구에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후속 절차와 관련된 주체

들에게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그 

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조정과 같이 중립

적인 제3자가 필요할 경우 조정인을 선정하는 절차 등

을 진행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Jeon(2019)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역할에서 한 걸음 빗겨나 있었던 부평

구의 갈등관리팀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역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담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갈등영향분석

을 담당했던 연구진으로부터도 세부적인 절차의 의미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시

민단체 등을 만나 협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갈등해결 절차를 진행할 주체에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공정성, 투명성, 과학적 판단력 등을 고려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예비 후보자들로 풀을 구성했으며, 찬반 

양측의 제척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7명의 재검토위원

들을 위촉했다. 

재검토위원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해외 사례

로는 1996년 실리콘겔 관련 소송 사례에서 구성된 과

학 패널이 있다. 당시 피고측은 유방 삽입용 실리콘겔

을 제조한 회사였고, 원고측은 해당 수술의 부작용으

로 자가면역질환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다수

의 일반인들이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과학자

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립적인 과학 패

널을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관련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었던 과학자들이었다(Hooper, et. al., 2001). 

5. 비원자력 과학자 중심의 재검토위원회1)

1) 재검토 절차에 대한 수정⋅보완

2017년 12월 4일 발족한 재검토위원회는 당초 자료 

검토 → 양측 의견청취/청문 → 양측 토론회 → 숙의 

및 보고서 작성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는 발족식을 겸한 회의를 제외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더 하면서 1차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2017년 12월 20

일 양측 패널에 발송했다. 

1차 서면질의서에서 다뤄진 쟁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에 있어서 직접처분과 재처리 방식 중 어떤 

것이 사회적 수용성 차원 등에서 우리나라에 더 적절

한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는 기술적으

로 안전한지, 이 연구의 궁극적인 결과로 지어질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있는지, 핵비확산성 측면

1) 재검토위원회 관련 내용은 Reexamining Committ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e(2018)에 기초하고 있으며, 직접 인용의 

경우 별도로 페이지를 표시했으나, ‘5.비원자력 과학자 중심의 재검토위원회’에서 인용 표시가 생략된 것은 위의 보고서의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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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연구가 바람직한지, 연구 성과의 기술적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 등 주요 사항 상당 부분을 다루었다. 

이들 쟁점에 대해 찬반 양측은 2017년 12월 29일까

지 실무지원단에 회신하였으며, 실무지원단은 양측의 

답변서를 2018년 1월 4일에 웹하드에 게재해 양측이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후 양측과 소통하면서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추진했는

데, 이때까지 협의에 참여해오던 연구중단측에서 1월 

9일 향후의 재검토 과정에는 불참하겠다는 선언을 하

였다. 이에 따라 그 이후에 진행된 서면질의는 실무지

원단과 연구추진측 사이에서만 오고 가게 되었다. 

이처럼 바뀐 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위원회는 당

초 계획했던 절차를 수정⋅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진

행했다. 자료 검토 → 연구추진측 의견청취/청문 → 사

업단 현장실사/설명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숙의 및 

보고서 작성이 그것이었는데, 양측이 함께 하는 토론

회를 개최할 수 없었고, 사업단 현장실사, 설명회, 전

문가 자문회의는 새로이 추가됐다.

2) 기술적 타당성 검토

사업찬성과 사업반대의 두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흔히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쟁점은 사업의 타당성이며, 이 사안의 경우에

도 사실상 전체 과정이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뤄야 

할 영역을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한미공동연구, 사

업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 검증 영역인 기술적 타당성은 다시 두 가지

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다른 나라들도 인정한 기술인

지이고, 둘째는 이 기술을 선택한 결정이 효과와 비교 

우위 등에 있어서 타당했는지이다. 

우선 다른 나라들이 인정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연구

중단측은 프랑스 및 일본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검

증된 바가 없는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여 개발하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18). 

반면에 연구추진측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

소가 한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

도, 중국 등에서 연구개발 및 상용 시설 구축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examining Committ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e, 2018: 12). 

재검토위원회는 자체적인 확인을 통해 프랑스와 

일본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이미 폐로하였거나 폐로하

기로 결정한 것은 맞지만, 그 의미는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검토위원

회는 프랑스가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

고, 일본도 새로운 고속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둘째로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직접처분하는 

방식, 재처리하는 방식, 일단 두고 보는 방식의 세 가

지가 있는데, 건식 재처리 방식의 일종인 파이로프로

세싱을 연구개발한다는 것이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

에 비해 더 효과적이거나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재검토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주요 검

토사항이라고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과 관련한 부피, 면적 및 독

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구추진측

에서는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

접처분해야 하는 경수로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는 1/20, 면적은 1/100, 독성은 1/1000로 감소한다고 일

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중단측은 연구추진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

적인 숫자의 정확성과 각각의 개념에 대한 양측의 논

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

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19) 

연구중단측은 “직접처분이 가장 안전한 방식” 

(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11)일 뿐 아니라, 파이로

프로세싱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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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처분장의 면적이 직접처분의 100분의 1로 줄어든다

는 연구추진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파이로프로세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추진측은 서면답변에

서 “TRU 핵변환기술 없이 파이로 공정만 단독 추진 

시에는 TRU의 소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열 핵종

(Cs, Sr)의 분리에 의한 발열량 감소만 있어 처분장 면

적이 직접처분 대비 약 1/2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

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21-22)라고 제시했다. 

양측의 서면답변을 검토한 재검토위원회는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각자가 부피를 정

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 연구추진측

은 부피의 기준을 사용후핵연료봉으로 보았고, 연구

중단측은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발열량을 모두 감안한 

처분 부피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추

진측은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되어 있는 경수로 폐기

물만을 고려한 반면에, 연구중단측은 경수로뿐 아니

라 중수로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비율을 산정했기 때

문에 설령 분자가 같더라도 분모가 달라져서 비율에 

차이가 났던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양측이 상정하고 있는 가

정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정에는 향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 수백 년 후에 처분시설

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될 것인지, 그 시기에 핵무기

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은 어떨 것인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3) 안전성 검토

두 번째 검증 영역인 안전성은 연구개발 과제 별로

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안전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안

전성으로 나뉘고, 유형별로는 시설의 사고 발생 가능

성, 사고시 방사능 누출 피해 발생 가능성, 정상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된다. 

우선 과제별로 봤을 때,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연구중단측은 전해환원 공정의 경우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등이 만들어진다며, 이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연구추진측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전

성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연구자와 일반인에 대한 안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었다. 

재검토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안전성 분

석이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안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운전에서 완벽하게 

동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세 가지 이유로 사고시 방사성물질 유

출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첫째 이유

는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양이 적다는 것이

고, 둘째 이유는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사용후핵연료

가 일정 기간 냉각하여 발열량 및 방사성 피폭량이 감

소한 것이기 때문이며, 셋째 이유는 파이로프로세싱

이 진행되는 장치가 4단계의 독립적인 소규모 묶음 방

식(Batch)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 사

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여파가 시설 전체로 확산될 가

능성을 낮다고 본 때문이었다.

한편, 연구중단측은 파이로프로세싱 정상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배기가스 처리기술에 대해서 아

직 기술력이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제기했

다. 연구진이 아직 한 번도 처분 가능한 고화체를 제조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화체를 만드는 방식에 근본

적인 의문이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반해 연구추진측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현재 고화

체를 만드는 기술로는 프랑스와 미국의 방법이 있다

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상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배기가스 유출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표현하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또 다른 기술

이 개발 중이라는 점을 구분해 판단했다. 나아가 “향

후 파이로 공정의 방사선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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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및 배기가스 처리기

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31).

소듐냉각고속로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유형별로 구

분하면, 지진 등 외부 재해에 의한 사고의 경우와 외부 

재해가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중단측은 주로 외부 재해가 없을 경우에 발생

한 외국의 사고 사례에 주목했다. 프랑스의 슈퍼피닉

스가 잦은 고장과 사고로 상용 운전 13년 만에 운전 

중지되었다는 점, 독일의 경우 가동 전에 폐로가 되었

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연구추진측은 해외 고속로의 사고는 초창기

에 운전 미숙과 증기발생기 제작기술의 부족으로 발

생한 것이라 표현하며, 이런 사고들이 원자로 자체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적었다. 

재검토위원회는 양측의 말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연구중단측이 강조한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용융사고, 냉각제 유출 사고 등

이 있었지만, 연구추진측이 강조한 바와 같이 원자로

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연구중단측이 “고속로는 … 지금까지 상용발전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 전부 예정기간보다 빨리 

폐로에 이르렀고 성공사례는 없습니다” (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36)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재검토위원회는 미

국의 사례(EBR-II)와 러시아의 사례(BN-600)가 장기

간 운전 사례이며, 이 중 러시아 사례의 경우 설계수명

이 30년인데, 2017년에도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이라

고 확인한 사실을 표현했다. 

외부 재해에 의한 사고와 관련해서 연구중단측은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연구추진측은 지진해일 대

비에 있어서는 입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

진, 테러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표현

했다. 

재검토위원회는 “향후 여건 변화 및 정부의 정책 

결정 등에 따라 SFR을 건설하게 될 경우,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미국의 관련 

규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반드시 준수해

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41). 

4) 경제성 검토

경제성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졌는

데, 첫째는 직접처분과 비교할 때 이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방식이 경제적으로 적절할 것인가이고, 둘째

는 사회적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이다. 재검토위원회

는 경수로 폐기물 27,000톤과 중수로 폐기물 13,000톤

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양측에서 경제성 

관련 주장을 하도록 했다. 

연구중단측은 직접처분할 경우 비용이 60.6조원이

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처분

할 경우 비용이 848.1조원이 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표

현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실제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

던 고속로를 참고한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연구추진측은 직접처분할 경우 52.2조원이고, 

연구개발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처분할 경우 

전력 생산을 통한 이익을 감안할 때, 70.4조원의 이익

이 발생한다고 표현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직접처분 비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구개발 결과로 만들어

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차이난다

면서, 연구중단측이 전력생산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점 외에도 소듐냉각고속로의 건설, 운영, 폐로에 드는 

비용 추정액이 결정적으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즉 연

구중단측은 비관적 시나리오(사고가 나서 운영이 장

기간 중단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연구추진측

은 낙관적 시나리오(정상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는 점을 밝혔다. 한편 양측이 이처럼 경제성 인식에 있

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수십~수백 년에 이르는 먼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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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44)

이라고 보았다. 즉 불확실성이 큰 경우 불가피하게 여

러 가지를 가정하게 되는데,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입

장에 우호적인 가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직접처분을 전제로 할 때의 발전단가와 파

이로프로세싱-SFR 연계 시스템의 발전단가를 비교한 

미국 MIT(2011)의 연구보고서(The Future of the 

Nuclear Fuel Cycle)를 인용하면서 직접처분을 전제로 

한 발전단가가 83일 때 파이로프로세싱-SFR 연계 시

스템의 발전단가는 86으로서,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45).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해서, 연구중단측은 “직접처분 

시의 처분장 면적과 관련해 기술 발달에 따라 미래에 소

요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여 파이로 공정-SFR 연계 시스

템 도입의 필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47)라고 표현했다. 이는 직접처분시 활용되는 벤토

나이트 최고 허용 온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반면 연구추진측은 고준위직접처분장 면적은 상당

히 줄어드는 반면 5기의 소듐냉각고속로 건설에 따른 

중저준위 폐기물이 70만 드럼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연구중단측이 미래기술 발전을 전

제로 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현하고, 

연구추진측이 추산한 70만 드럼의 양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용량인 80만 드럼에 근접하는 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이 사회적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49)라고 설명했다. 

5) 한미 공동연구 관련 검토

연구중단측은 해당 연구가 미국의 핵비확산성 관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연구추진

측은 해당 연구가 핵비확산성의 기준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검토위원회는 해당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 

플루토늄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로 인해 신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서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구중단측은 “기본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하여 

국내에서는 재처리기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한미 공동

연구는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표현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54). 반면 연구추진측은 한미가 각자 예산으로 경제

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재검토위원회는 2020년 한미 공동연구가 마무리되

면, “그간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파이로 공정에 

대한 추가적인 공동연구의 내용, 일정 및 예산 등을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55). 

또한 연구중단측은 “미국 측에는 한국의 재처리기술 

습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점이 일반 상식

입니다”라고 지적했고(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56), 연구추진

측은 “한미 공동연구는 2011년 한국 정부(구 교과부, 외

교부, 산업부)와 미국 정부(에너지부, 국무부)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로서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57). 

재검토위원회는 “한미 공동연구에 대해서 미국 내

에서도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한미 공동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

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57)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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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단 운영 및 향후 계획 관련 검토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연구중단측은 해

당 연구와 관련해서 그동안 공개한 연구 결과가 전처

리 공정 및 전해환원과 관련된 초기 단계의 연구에 머

물고 있다며, 공동연구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

면 연구추진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논문 약 200

건, 특허 약 200건을 발표했다면서, 한국에서 미국으

로 기술자료를 11건 발송했고, 사용후핵연료 실험자

료를 미국으로부터 79건 수령했다고 표현했다. 

향후 3년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연구중

단측은 “SFR 운영에 중요한 연료생산을 위한 파이로 

공정 실증시설을 조속히 완비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실

증 연구를 하기에 꼭 필요한 대규모 핫셀(Hot Cell) 구

축은 시도조차 못하고 방사성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프라이드 시설 건설에 많은 연구비를 투

자”(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62)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라이드를 통해 상당한 기술단축이 가능하다고 주

장하나 이는 고방사능 환경에서 관련 화학 공정들의 

화학 평형상수 등이 반응조 규모와 방사능 준위에 따

라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핵재처리 공정의 기본을 이해 

못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62). 

반면 연구추진측은 향후 3년간 “파이로 공정 핵심 

격차기술(전해환원 대체 양극, 전해정력 음극, 폐기물 

최소화 방법 등) 및 스케일업 기술개발을 통한 파이로 

공정의 공학적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예산 

삭감에 따라 전처리/전해환원 사용후핵연료 국내 실증 

착수는 유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63). 또한 파이로 공정 기술은 희토류 생산 및 

원재료의 분리정제, 고순도 처리와 희소금속 재활용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세슘, 스트론튬 등의 자원 이용 및 

일부 효과는 인정하지만, 현재 확보된 기술로는 직접

적인 영향성 및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

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중단측은 “연구의 즉시중단이 합리적인 이유

는 파이로 공정법은 추진파가 내세우는 연구효과 즉 

경제성, 안전성, 핵비확산성(또는 핵확산저항성)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에 사용되는 연구비를 

“원전해체, 직접처분 연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66-67). 

반면 연구추진측은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전체 집

행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는 약 53%, 직접비는 약 36%, 

분담금은 약 11%로 투입”되었으며, 소듐냉각고속로에 

투입된 3,240억 원은 일반적인 원자로 연구개발에 투입

된 예산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주장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68). 

재검토위원회는 일부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인정

되지만, 기술성숙도 단계를 고려할 때, 아직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7)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 사항들

재검토위원회는 총 7가지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했

다. 첫째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의 밀접

한 연관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하나의 연구만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는 연구개발 추진 방향과 관련해

서 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핵심원천 및 주요기술 확보를 제시했고, 소듐냉각

고속로 연구의 경우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 자료 확보 

등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특정기술 주제보고서 10종

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소각성능 향상 및 소듐현안 

극복기술 개발”을 강조했다(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85). 

셋째는 예산과 관련된 권고안인데, 2018년 국회에

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것을 권고했고, 넷째는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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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assessment Reexamining committee

Decision maker The ministry or a neutral committee The neutral committee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Participation or keeping distance Participation at first and keeping distance later

Explan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KAERI KAERI and fIeldwork of the neutral committee

DIscussions Discussions among parties or with experts Written communication with parties and discussion with experts

Table 2. Proposed process by conflict assessment and actual process by the reexamining committee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다섯째는 직접처분과 파이로프로세싱-SFR 외의 다

른 기술적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했으며, 여

섯째는 “2020년 이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성숙도 단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Reexamining Committee for Used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2018: 86). 마지막으로는 연구 효율성 증

진 및 대외 연구신뢰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당

부했다. 

6. 갈등영향분석과 재검토위원회의 비교

본 사례는 이해관계자 집단들 간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아니라, 재검토위원회라는 중립적 제3

자들로 구성된 조직이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특히 이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수준

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원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였다.

실질적인 판단의 주체는 제3자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안이 갈등 사안인 이상 이해관계자 집단은 일정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음 <Table 2>는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안했던 갈등

해결 과정과 실제로 재검토위원회에서 진행된 갈등해

결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

대하는 측 모두 정부 차원의 평가를 강조했으며, 이로 

인해 갈등해결 과정은 이해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의 대신에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시된 세부 검토 필요 내용과 

실제로 재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큰 틀에서 

유사했으며, 다만 재검토위원회의 검토 내용이 훨씬 

전문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 

재검토위원회에서 추가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

는 부분은 한미 공동연구와 한미 원자력협정 간의 관

계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갈등영향분석에서

는 매우 피상적으로만 다루어졌다. 

Ⅳ. 결 론

본 사례와 관련해서 진행된 갈등영향분석은 연구

의 지속 또는 중단에 대한 판단 주체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로 보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역할은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설득하고, 판

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재검토위원회는 명목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 자문기구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배

심원 또는 중재자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의 동의 하에 절차가 시작되었고, 연구중단측에

서 중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어도 

재검토위원회는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조

정의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중단을 선언하면 과정이 

중지되지만, 중재 또는 배심제는 한 당사자가 중단을 

선언해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작용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양측 모두 이 사안이 정부와 국회가 판단할 일이고,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

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 또는 배심제에 준하는 과정이 선택지

로 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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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우선 갈등영향분석에서 제

시한 원칙인 비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측면이 

반영되었다. 세 번째 절차안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면서, 동시에 일정 정도의 과

학적/직업적/사회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현안을 

검토”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2017: 49)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활용

했다고 볼 수 있다. 

재검토위원들은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 등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신중함을 보였고, 나아

가 수백 편의 논문과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본 판단에 

있어 최대한 성실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러한 신중함과 성실함은 갈등영향분석에서는 강제

하기 어려운 원칙이었는데, 선임된 위원회가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본 사례는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참

고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

소한 경우이다. 

아직까지 갈등영향분석이 과연 효과적인지, 또는 

갈등영향분석이 갈등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는 갈등영향분석에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연계 시기에 책임 있는 기관이 적절한 노력을 한다면,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시된 원칙과 절차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과거에 공공갈등이 발생한 적이 없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처음 갈등 상황을 경험하면 무

엇부터 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본 사례의 경

우에도 담당 부처는 갈등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

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같이 공공갈등의 영역 바깥

의 분야로 여겨지던 경우도 갈등영향분석부터 시작

해 갈등해결이 가능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계 기간 동안 

주관 기관이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고, 신속하게 해결 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것도 

갈등해결의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해결과정에 참여한 재검토위원들이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드러나는 보고서

를 작성한 것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분석에 기초한 탐색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부터 어떠한 일반

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으

로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사례가 쌓이면 이에 대한 메타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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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는 한국사회 최초로 갈등영향분석이 

적용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안된 갈등해결 절차를 연계 기간에 

수정⋅보완하여, 중립적 전문가 패널(재검토위원회)을 실행한 결과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제안할 수 있는 해결 절차에 이해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조정협의회

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방식 외에도 중립적인 과학기술 전문

가들에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접근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 

시 갈등해결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절차적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갈등영향분석과 해결의 실행 사이에 합리적 연계

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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